
[별  15] <개정 2017. 1. 19.>

공공폐수처리시  지ㆍ 리 (제71조 )

1. 처리시  정상적  가동하여 는 수질 염 질  폐수종말처리시

 수 수질 에 적합하도  하여야 한다.

2.  제50조제3항에  개  등 조치  지 아니한 운 가 득 하

게 수 수질  과하여 수질 염 질  하게 는 경우에는 처리

시  개 사 , 개 간, 개 하 는 내용, 개 간  수질 염 질 

상 량  도 등  적  개 계획  역환경청  또는 지 환경청

에게 제 하고 처리시  개 하여야 한다.

3. 처리시  가동시간, 폐수 량, 약 투 량, 리ㆍ운 , 그 에 처리시

 운 에 한 주 사항  사실  매  하고  종 한 날  

1 간 보존하여야 한다.

4. 처리시 에  는 수질 염 질  양  측정할 수 는  착하

는 등 필 한 조치  하여야 한다.

5. 처리시  리ㆍ운 는 수 수질  항목(  제38조 2에 라 측

정  착하여  제38조 5에 라 제  측정 료가 전 는 항

목  제 한다)에 한 수 수질검사  다 과 같  실시하여야 한다.

  가. 처리시  적정 운  여 확 하  하여 수수질검사  월 2회 

상 실시하 , 1 당 2천 제곱미  상  시  주 1회 상 실시하여

야 한다. 다만, 생태독 (TU) 검사는 월 1회 상 실시하여야 한다.

  나. 수  수질  현저하게 악화 었다고 정 는 경우에는 수시  

수수질검사  하여야 한다.

6. 삭제 <2017. 1. 19.>


